
[별표 1]

중대성의 정도 판단 세부기준(제5조의2 관련)

o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

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,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

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

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

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

매우 중대한

위반행위

시장의 본질적인 왜곡, 피해규모의 광범위, 이용자의

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

중대한

위반행위

시장의 단기적 왜곡,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

경우,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

중대하지 않은

위반행위

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, 피해의 경미, 이용자

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


